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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방법 표준화

No. 2021-0013

구     분 기계실 내부 통로 0.5m를 초과하는 단차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

목적 / 배경

ㅇ  [별표22]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.6.3.2.4의 “보호난간이 있는 계단이나 발판”에 

대한 정의

  ① 해석1: 보호난간이 있는 계단 / 발판

  ② 해석2: 보호난간이 있는 계단 / 보호난간이 있는 발판

관련법령 / 

고시

◆ 「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」 [별표22] 엘리베이터 안전기준

6.6.3.2.4 기계실 바닥에 0.5 m를 초과하는 단차가 있는 경우, 6.2.5에 따른 고정된 

사다리 또는 보호난간이 있는 계단이나 발판이 있어야 한다.

적     용

ㅇ 해당 기준의 목적은 0.5 m를 초과하는 단차에 대한 안전조치와 계단이나 발판으로 

이동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규정임

  - 따라서, 6.6.3.2.4의 보호난간이 있는 계단이나 발판은 “보호난간이 있는 계단”

및 “보호난간이 있는 발판”으로 해석함(현재 적용내용과 동일)

비  고



검사방법 표준화

No. 2021-0014

구     분 엘리베이터 피트 정지스위치 관련

목적 / 배경

ㅇ  [별표22]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.1.5.1 피트 정지스위치 관련

  - 안전기준에서는 피트 깊이 1.6 m 이하, 1.6 m 초과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지

스위치의 설치 위치를 규정하고 있음

  - 피트 깊이 1.6 m 이하(정지스위치 1개로 가능)의 승강기에 대해 1.6m 초과(정

지스위치 2개 이상 필요)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

관련법령 / 

고시

◆ 「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」 [별표22] 엘리베이터 안전기준
6.1.5.1 피트에는 다음과 같은 장치가 있어야 한다.
 가) 16.1.11에 적합하고, 피트 출입문 및 피트 바닥에서 잘 보이고 접근 가능한 정

지장치.
이 정지장치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.

  1) 피트 깊이가 1.6 m 이하인 경우, 정지스위치는 다음 위치에 있어야 한다.
   - 최하층 승강장 바닥에서 수직 위로 0.4 m 이상 및 피트 바닥에서 수직 위로 

2 m 이내
   - 승강장문 안쪽 문틀에서 수평으로 0.75 m 이내
  2) 피트 깊이가 1.6 m 초과인 경우, 2개의 정지스위치는 다음 구분에 따른 위치

에 각각 있어야 한다.
   - 상부 정지스위치: 최하층 승강장 바닥에서 수직 위로 1 m 이상 및 승강장문 

안쪽 문틀에서 수평으로 0.75 m 이내
   - 하부 정지스위치: 피트 바닥에서 수직 위로 1.2 m 이내 및 피난 공간에서 조

작이 가능한 위치

적     용

ㅇ 피트 깊이가 1.6 m 이하의 경우라 하더라도 정지스위치가 2개 이상 설치되어 

6.1.5.1 가)2)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적합

  - 안전기준 6.1.5.1 가)2)는 피트 깊이가 1.6 m 초과하는 경우, 정지스위치 2개 

이상을 설치하도록 하여 6.1.5.1 가)1)의 1.6 m 이하의 기준보다 안전상 강화되므로 

적용에 문제가 없음

비  고



검사방법 표준화

No. 2021-0015

구     분 에스컬레이터(무빙워크) 트러스 내부 회전체 등 보호조치 관련

목적 / 배경

ㅇ 여러 대의 에스컬레이터(무빙워크)가 중간 패널 없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, 

안전기준 5.8.2.1에 따른 기계류 공간 내부 구동‧순환 장소의 작업자 공간 보호

조치가 미비한 경우 발생

- 그림의 기계실 1에서 기계실 2의 움직이는 부품 또는 회전체 노출

관련법령 / 

고시

◆ 「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」 [별표24] 에스컬레이터  안전기준
5.8 기계류 공간 및 구동ㆍ순환 장소
5.8.1 일반사항
  이 공간(기계실)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운전,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에 

필요한 설비만 수용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.
  화재경보시스템, 직접 소화설비 및 스프링클러 헤더는 우발적 손상에 대해 충분히 

보호된 경우 및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경
우에만 이 공간에 설치될 수 있다.

  움직이고 회전하는 부품 특히, 다음과 같은 부품에는 KS B ISO 12100, 6.3에 따라 
효과적으로 보호 및 방호되어야 한다.
가) 축의 키 및 스크류

나) 체인, 벨트

다) 기어, 기어 휠, 스프로킷

라) 돌출된 전동기 축

  마) 둘러싸지 않은 과속조절기



바)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출입해야하는 구동ㆍ순환 장소에 있는 스텝

및 팔레트의 역전

  사) 수동핸들 및 브레이크 드럼
5.8.2 치수 및 설비
5.8.2.1 기계류 공간 내부(특히, 트러스)의 구동ㆍ순환 장소에서 충분히 서 있을 수 있

는 공간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부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. 
  서 있을 수 있는 면적의 크기는 0.3 m2 이상이고 작은 변의 길이는 0.5 m 이상이어

야 한다. 단, 영구적으로 설치된 부품이 최대 반경 0.25 m의 둥근 모서리 뒤에 위
치하고 서 있을 수 있는 면적 위로 0.12 m 이상 높이 위치하는 경우, 이 공간에 
영구적으로 설치된 부품을 둘 수 있다.(그림 4 참조)

[그림 4 ― 서 있을 수 있는 공간]

적     용

ㅇ 여러 대가 중간 패널 없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(무빙워크)의 기계류 

공간 내부 구동‧순환 장소의 작업자 공간에서 다른 에스컬레이터의 회전체, 움직이는 

부품 등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5.8.1에 따라 보호조치가 되어야 함

비  고


